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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

개념,공식-설명

④ 임차인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 : [1]

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

배당요구채권자는,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,

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

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

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,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

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,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

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

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,

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

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·확정되고 그

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

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

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

것이라고 할 수 없다. [2] 주택임대차법에 의하여

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

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(대판

1998.10.13. 98다12379).

④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: 주택임대차법에 의하여

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

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(대판

1998.10.13. 98다12379). *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 전의

판례로 배당요구 종기를 경락기일로 보았으나, 현행 민사집행법

제84조 제1항은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

규정하고 있다.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

변리사 1차 민법개론 한권으로 끝내기-개정2판1쇄

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

-1-


